
직원해 여행규정

2002.12.01. 제정

2023.09.01. 개정

제1조( 적)  규정  제언어 학원 학 ( 하‘본 ’라 한다) 직원     

해 여행에 필 한 사항  정함  적 로 한다.

제2조(사전허가) ①본  직원  해 여행  하고  할 에는 원칙적 로 출발  

 전 15  전에 출 허가원(별지 제1  식)  제출하여 학과  또는   

 무․행정처  경  총  허가  받아야 한다.

   ②해 여행  수업 및 직무수행에 지  없다고 정 는 경우에만 허가할   

 수 다. 다만, 방학 간  제 한 학  해 여행  다  각  1에 해  

 당 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.

     1. 제학술  발표 가 거나 론 로  직접 참여하는 경우

     2. 정  공무 촉에 하거나 본  정사항 행  한 경우

     3. 타 총  또는 학과  특별  정하는 경우

제3조(여행 간) ①해 여행  간  학 당(방학 간  제 한다) 통산 15   

 내로 하 , 2  초과할 수 없다. 다만 총  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한  

 다.

   ②연 원  연  수행하  하여 행하는 해 여행  제1항  규정에도   

 하고 1 내로 한다. 다만 15  지 않는 범  내에  추가할 수   

 다.

제4조(여비) 공무수행  해 해 여행  허가받  경우 출 비는 본  여비규정  

 에 다. 

제5조(보강) 해 여행 로 한 결강  반드시 해당 학 에 보강하여야 한다.

제6조(귀 보고 등) 출 는 귀 후 7  내에 별지 식에 한 귀 보고    

 (별지 제2  식)  제출하고 총  또는 학과  필 하다고 단하는 경우  

 에는 여 사본 등 여행상  할 수 는  제출하게 할 수 다.

제7조( 사항)  규정  시행에 필 한 사항  총  로 정한다.



 칙

(시행 )  규정  2002  12월 1  시행한다.

 칙

(시행 )  규정  2023  9월 1  시행한다.



경 학과 무처 총  

  <별지 제1  식>

  출  허 가 원 

  직  

  연락처
동전 :

E-mail:

출 내역

  간

  

  정

여  비

 같  출 허가원  제출합니다.

첨  : 출 계  1 .

      여비산정표 1 .  

          .      .     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출                     ( )  

제 어 학원 학  총  귀하 



<별지 제2  식>

귀  보 고 

출 출 간 출 지

  

 1. 출 적 및 수행사항

 

 2. 주  수집 료



  

  3. 타 참고사항

 

  

 

   같  복 합니다. 

              .     .     .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학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 )

제 어 학원 학   총   귀하


